
접수번호

처리기간:

협  의  이  혼  신  청  서
(신청인 : 부 �  모 ) (별지 있음)

신  청  취  지

신청인들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구합니다.

당  사  자

부  (夫)

성          명

주민등록번호

등 록 기 준 지

주          소

연 락 처(전화)

소  송  대  리  인

모  (母)

성          명

주민등록번호

등 록 기 준 지

주          소

연 락 처(전화)

소  송  대  리  인

미성년 자녀

성          명 (있는 경우 기재)

주민등록번호 (있는 경우 기재)

현재 양육자 (있는 경우 기재)

신  청  이  유

① 신청인들은 ________년 ____월 ____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.

② 신청인들은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③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: 양육자 지정  부 □  모 □

   양육비: 월 __________원 (지급자: _________ , 지급일: 매월 ___일)

   면접교섭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첨  부  서  류

1.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각 1통

2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각 1통

3. 주민등록등본 각 1통

4.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(해당자)

20____년    ____월    ____일

부 (서명 또는 날인)
(인)성명 :

모 (서명 또는 날인)
(인)성명 :

______ 가정법원(지원)  귀중

※ 유의사항

1.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「가사소송법」 및 「민법」에 따라 처리됩니다.

2.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이혼 숙려기간: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, 없는 경우 1개월 (법원이 단축�면제 가능)

4.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소멸됩니다.


